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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의 안
3009 곽향기 의원 (국민의힘, 동작구3)

번 호

□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과 이경숙·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·동료

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 동작구 제3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곽 향 기 의

원입니다.

□ 최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타 업종 이탈, 신규 종사자 유입 저조 등 택시

기사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 택시 가동률이 저하되는 등 일반택시 사업자의

경영난 가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

□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, 일반택시운송사업 경영자

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개정된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

령」(2025.07.28.)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보유 차고의 최저

면적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.

□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 역시 상위법령에 맞춘 완화 기준 개정으로 일반택시

운송사업자에 필요한 보유 차고 최저 면적 경감 기준을 종전 40퍼센트에서

앞으로는 50퍼센트 범위로 확대해 경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본 개정안을

발의하게 된 것입니다.



□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

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
